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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전통적인 보험
이론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
다 [1]. 건강보험 도입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낮아져 불필
요한 의료이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적으로 방지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의 비용의식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의료비를 통제하고자 본인부담제도를 시행한다. 본인부담
제도의 또 다른 목적 중의 하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
유지를위한추가재원을확보하는것이다 [2].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 도입 때부터 본인부담제도

를 시행하여 입원진료의 경우 현재까지 정률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래진료의 경우 1986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
경하 다. 본인부담정액제를 도입한 이유는 본인부담금 인
상으로 인한 재정 절감의 목적이 컸다 [2,3]. 정액제 도입 당
시외래진료중진료비총액 1만원이하에대하여정액을본
인부담하도록 하 는데, 그 금액은 의원의 경우 초진 2000

원, 재진 1500원, 한의원의 경우 초진 2200원, 재진 1700원,
치과의원의 경우 초진 2500원, 재진 2000원이었다. 이러한
정액본인부담금은 1986년 평균진료비의 47%로 높게 책정
되었으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억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는 동안 정액구간 상한금액
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5천원 인상되었고, 정액본인부
담금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1천원 인상에 그치는 등 시대
에맞게조정되지않아 2006년에는평균진료비의 19%로낮
아져 소액 진료비 할인제도로 변질되었다 [4]. 이를 개선하
고재정을절감하기위해 2007년 8월부터 65세미만에대해
본인부담정액제에서정률제로변경되었다. 
한편 1995년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제도가 시행되었

는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정액본인부담금이 3천원에
서 2천원으로 경감되었다. 2000년 7월부터는 노인 적용 연
령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정액본인부담금
은 1200원으로 인하되었다. 2001년 1월에 정액구간 상한금
액이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0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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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outpatient cost-sharing on health care utilization by the
elderly. 
Methods: The data in this analysis was the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between July 1999 and December 2008 (114 months).
The study group was divided into two age groups, namely 60-64 years old and 65-69 years old. This study evaluated the
impact of policy change on office visits, the office visits per person, and the percentage of the copayment-paid visits in total
visits. Interrupted time series and segmented regression model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outpatient cost-sharing decreased office visits, but it also decreased the percentage of
copayment-paid visits, implying that the intensity of care increased.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 results between the two
age groups. Bu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insurance system for those patients under age 65, office visits and the percentage
of copayment-paid visits decreased, and the 60-64 years old group had a larger decrease than the 65-69 years old group. 
Conclusions: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outpatient cost-sharing on health care utilization by the aged. Cost sharing of
the elderly had little effect on controlling health car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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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정액본인부담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
후현재까지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제도는 두 가지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본인부담제도의 본래의 목적
인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억제이고, 둘째는 65세
미만 연령보다 본인부담을 적게 함에 따른 의료이용의 증
가이다. 또한 진료비총액 1만5천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액
제가 적용되므로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소액진료 내에서
의료이용을하고자하는유인이발생할수있다. 이 때의료
이용자는 충분히 시행하지 못한 진료로 인해 추가적인 외
래방문을하게될것이며, 의료공급자는투약이나검사, 처
치 등을 기피하게 되는 등 의료이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
다. 이러한 방문횟수의 증가, 진료의 왜곡 현상은 의료이용
의 증가를 가져오며, 결국 환자의 비용 부담으로 나타나게
될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본인부담제도와 관련하여 1986년 본인

부담정액제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 면제, 암 환자
본인부담 면제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 또는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다 [2,4-12].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 외래방문
횟수, 투약일수등 의료이용이감소한다 [6,7,9,10]고 하 으
나, 시간이지날수록외래방문횟수가증가한다는결과도있
다 [13]. 그러나노인의본인부담제도에대한연구는거의찾
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에 대
한논의와함께향후노인의본인부담제도와관련된정책과
평가에있어중요한기초자료를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액본인부담금 인

상, 65세 미만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등 본인부담이 증가하
면내원일수는감소할것이다. 둘째, 65세이상본인부담경
감, 정액구간 상한금액 인상 등 본인부담이 감소하면 내원
일수는증가할것이다. 셋째, 65세미만과 65세이상연령집
단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
이다. 

대상 및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
험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이하 청구자료)이다. 1999년 7월
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14개월 동안 본인부담정액제가
적용되는 의원, 한의원의 외래진료 환자 중 60-69세의 노인

을대상으로하 으며, 분석단위는월단위이다.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제도는 2000년 7월 65세 이상 본인

부담경감제도 시행(intervention 1), 2001년 1월 정액구간
상한금액 인상(intervention 2), 2001년 7월 정액본인부담금
인상(intervention 3), 2007년 8월 65세 미만 정률제 시행
(intervention 4)과 같은 4차례의 정책 변경이 있었으며, 그
에따른의료이용의변화를평가하기위해서다음과같이 5
개기간으로구분하 다. 

(1) 기간 1: 1999.07-2000.06 (12개월) 
65세이상본인부담경감제도시행전

(2) 기간 2: 2000.07-2000.12 ( 6개월) 
65세이상본인부담경감제도시행후

(3) 기간 3: 2001.01-2001.06 ( 6개월) 
정액구간상한금액인상후

(4) 기간 4: 2001.07-2007.07 (73개월) 
정액본인부담금인상후

(5) 기간 5: 2007.08-2008.12 (17개월) 
65세미만정률제시행후

2. 변수 정의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을 나타내는 변수는 주로 환자가 의
료이용을 경험하는 횟수로 측정된다 [14]. 따라서 외래 방문
횟수, 약 처방을 받은 횟수(처방일수), 입원횟수 또는 입원
일수가 의료이용의 측정 지표가 된다 [14-16]. 본 연구에서
는 의원, 한의원의 월별 총외래방문횟수를 의료이용을 나
타내는 변수로 분석하 으며, 시간에 따라 외래진료 환자
수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므로 외래환자 1인당내원일
수를 월 단위로 산출하 다 [17]. 또한 의원은 의약분업 대
상기관인 반면 한의원은 의약분업 예외기관이어서 의원과
한의원의 처방행태가 다르므로 처방일수는 분석변수에 포
함하지않았다. 
의료이용의 양 또는 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외래본인부담제도가 진료비총액구간에
따라 정액제와 정률제로 구분되기 때문에 진료비는 분석변
수에서 제외하 다. 그러나 진료비총액 1만5천원이하 정액
제가 적용되는 경우 적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소액진료 내
방문횟수 증가, 투약 기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이
용량의변화를나타내는지표가될수있다. 따라서전체외
래방문횟수 중 정액제가 적용되는 외래방문횟수가 차지하
는 비율(백분율)인 정액제비율을 분석변수로 포함하 다.
2007년 8월 65세 미만 정률제 시행 이후 실제로는 65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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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대한 정액제비율은 발생하지 않으나, 제도 변경 이후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진료비총액 1만5천원이
하인외래방문횟수를이용하여정액제비율을산출하 다. 
연령은 60-64세와 65-69세의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하 다. 의료기관종별과지역변수를분석에포함하 는데,
두 변수의 특성에 따라 자원의 투입 정도, 의사 공급 형태
등이달라져 [13] 의료이용에 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
2009.4.1) 제2조및제3조를참조하여 [4] 특별시와광역시를
제외한 시,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동 단위를‘시’로, 시
의 읍·면 단위는‘군’으로 구분하 다. 또한 매년 수가인
상에의한 향을반 하기위해서 1999년도를기준으로연
도별수가인상률을지수화하여분석에포함하 다.

3. 분석 방법

1999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60-64세와 65-69세 환
자의외래진료를정액제진료(진료비총액 1만5천원이하)와
정률제진료(진료비총액 1만5천원 초과)로 구분하 다. 월
별로 내원일수, 1인당내원일수, 정액제비율을 산출하여 변
화추이를확인하 다.
여러 정책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혼재되어 나타나며, 시

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시행으로 인한 효
과, 시간에 따른 효과와 추세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 변경된 시점과 구간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절적 시계열 연구
(interrupted time series) 및 구간별 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다. 단절적 시계열 연구는
개입(intervention)의 경시적(longitudinal)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준실험적 접근법이며, 구간별 회귀분석 방법은 단절
적 시계열 연구에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검정
력이 높은 통계적 방법이다 [18,19]. 이 분석방법은 시간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량을 측정하는데 많이 이용되었다
[14,15,17]. 
본 연구에서 구간별 회귀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Formula

1과 같다. 관찰기간 동안의 기본 추세를 나타내는 변수
(time)는 1 - 114까지 연속값을 부여하 다. 제도 변경이 일
어난 시점을 나타내는 변수(intervention1 - intervention 4)
는 제도 시행 전 0, 시행 후 1로, 제도 시행 후 추세를 나타
내는 변수(time after intervention 1 - time after intervention
4)는 제도 시행 전 0, 시행 후는 1부터 시작하는 연속값을
부여하 다. 100개 이상의 관찰치를 포함할 경우 계절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18],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114개월

이므로 계절성을 반 하기 위해서 각 월을 나타내는 11개
의 지시변수를 생성하 다. 시계열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자기상관성은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량으로 검
정하 으며, SAS 프로그램의 proc autoreg를 이용하여 자
기회귀오차모형을 적합시켰다. 또한 이분산성은 SAS의
proc autoreg 절차에서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ARCH) 효과가있는지검정할수있는Q
검정과 Lagrange Multiplier(LM) 검정을 이용하 다 [20]. 변
수의 분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내원일수, 1인당내원일수
는로그변환을하 으며 [10,15,17,21], 통계분석도구는 SAS
version 9.1 (SAS Inc., Cary, NC, USA)을이용하 다. 

[Formula 1] 

Ya: 내원일수(log), 1인당내원일수(log), 정액제비율(%)

time: 기본추세(연속형)

intervention 1: 2000.7월 65세이상본인부담경감제도(0, 1) 

intervention 2: 2001.1월정액구간상한금액인상(0, 1)

intervention 3: 2001.7월정액본인부담금인상(0, 1)

intervention 4: 2007.8월 65세미만정률제시행(0, 1)

time after intervention 1-4: 제도시행후기간(연속형)

region: 지역(시 0, 군 1)

type: 의료기관종별(의원 0, 한의원 1)

medical fee: 수가인상률반 지수(연속형)

month 2-month 12: 계절성반 을위한지시변수(0, 1)

εa: 오차항

a: 연령집단(60-64세, 65-69세)

결 과

1. 내원일수에 미치는 향

월별 내원일수(log) 추이는 Figure 1과 같다. 60-64세와
65-69세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나, 2007년 8월 이후 60-64세
의내원일수증가율이다소둔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내원일수에 대한 구간별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내원일수는 기본추세(time)에 따라, 65세이상본인부담
경감(intervention 1) 시행 이후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증가
하 다. 또 내원일수는 정액본인부담인상후기간(tim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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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3)에 따라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감소하 고,
65세미만정률제(intervention 4) 시행 이후에는 60-64세 연
령집단에서만감소하 다. 

2. 1인당내원일수에 미치는 향

월별 1인당내원일수(log) 추이는 Figure 2와 같다. 2001년
7월부터 두 연령집단 간 1인당내원일수의 차이가 나타나기

 

Figure 1. Monthly trend of office visits. (unit: 1000days)

Table 1. Office visits(log)

Variables
Ages 60-64

β SE t β SE t

Ages 65-69

Intercept
Time
Intervention 1 
Time after intervention 1
Intervention 2 
Time after intervention 2
Intervention 3 
Time after intervention 3
Intervention 4 
Time after intervention 4
Healthcare facilities§

Region‖

Medical fee
Month 2
Month 3
Month 4
Month 5
Month 6
Month 7
Month 8
Month 9
Month 10
Month 11
Month 12

Durbin-Watson
AIC
Regress R-square

6.185
0.020 
0.125 
0.014 
0.002 

-0.019  
-0.021  
-0.012  
-0.055  
0.001 

-0.723  
-0.359  
-0.004  
-0.030 
0.025 

-0.009  
-0.003  
-0.015  
-0.006  
-0.031  
-0.045  
-0.032  
-0.044  
-0.010  

0.105
0.003  
0.031 
0.011 
0.026 
0.011 
0.018 
0.004 
0.012 
0.001 
0.004 
0.004 
0.001 
0.010  
0.010 
0.010 
0.011 
0.011 
0.010 
0.010 
0.010 
0.011 
0.010 
0.011 

2.0351
-1552.0
0.9903

0-58.68*

00-8.13*

00-3.98*

00-1.28 
00-0.07 
00-1.74 
00-1.20 
00-3.25†

00-4.50*

00-0.58 
-179.55*

0-89.14*

00-4.15*

00-2.97‡

00-2.42‡

00-0.82 
00-0.33 
00-1.39 
00-0.59 
00-3.00‡

00-4.35*

00-3.01‡

00-4.22*

00-0.95 

5.814
0.019 
0.106 
0.011 

-0.005  
-0.013  
-0.014  
-0.013  
-0.009  
0.000 

-0.710  
-0.288  
-0.002  
-0.025 
0.043 
0.014 
0.019 
0.006 
0.011 

-0.019  
-0.030  
-0.014  
-0.027  
0.002 

0.096
0.002  
0.029 
0.010 
0.024 
0.010 
0.016 
0.003 
0.011 
0.001 
0.004 
0.004 
0.001 
0.009  
0.009 
0.009 
0.010 
0.010 
0.009 
0.009 
0.009 
0.010 
0.009 
0.010 

2.1495
-1638.6
0.9920

-060.65*

-008.26*

-003.73†

-001.13 
00-0.20 
00-1.30 
00-0.87 
00-3.84*

00-0.83 
-000.19 
-193.74*

0-78.47*

00-2.13‡

00-2.65‡

-004.61*

-001.44 
-002.00‡

-000.64 
-001.14 
00-2.01‡

00-3.17‡

00-1.45 
00-2.91‡

-000.26 

SE: standard error,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p<0.0001, †p< 0.001, ‡p< 0.05,  §clinic=0, oriental medical clinic=1, ‖metropolitan area=0, rural a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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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 으나, 연도에 따라 두 연령집단 간 격차나 추세에
큰변화는나타나지않았다. 
1인당내원일수에 대한 구간별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1인당내원일수는 기본추세(time)에 따라, 65세이

상본인부담경감시행후기간(time after intervention 1)에 따
라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감소하 고, 정액본인부담금인상
(intervention 3) 이후 그리고 65세미만정률제(intervention
4) 시행 이후에는 60-64세 연령집단에서만 감소하 다. 또

 

 

 

  

Figure 2. Monthly trend of office visits per person.

Table 2. Office visits per person (log)

Variables
Ages 60-64

β SE t β SE t

Ages 65-69

Intercept
Time
Intervention 1 
Time after intervention 1
Intervention 2 
Time after intervention 2
Intervention 3 
Time after intervention 3
Intervention 4 
Time after intervention 4
Healthcare facilities§

Region‖

Medical fee
Month 2
Month 3
Month 4
Month 5
Month 6
Month 7
Month 8
Month 9
Month 10
Month 11
Month 12

Durbin-Watson
AIC
Regress R-square

0.389
-0.002 
0.009 

-0.008  
0.015 
0.011 

-0.012  
0.000  

-0.016  
0.000 
0.083 

-0.032  
0.001 

-0.019 
0.008 

-0.006  
0.000  

-0.003  
0.006 

-0.007  
-0.013  
-0.004  
-0.007  
0.004 

0.022
0.000  
0.007 
0.002 
0.006 
0.003 
0.004 
0.001 
0.002 
0.000 
0.009 
0.015 
0.000 
0.003  
0.002 
0.003 
0.002 
0.002 
0.002 
0.002 
0.002 
0.003 
0.002 
0.003 

2.0238
-2867.7
0.7577

-17.76*

0-4.42*

0-1.18 
0-3.37†

0-2.40‡

0-4.20*

0-3.30†

0-0.63 
0-7.06*

0-1.19 
0-8.82*

0-2.12*

0-4.64*

0-7.38*

0-3.17‡

0-2.38‡

0-0.13 
0-1.07 
0-2.36‡

0-2.77‡

0-5.44*

0-1.72 
0-2.88‡

0-1.72 

0.404
-0.002 
0.012 

-0.007  
0.011 
0.010 

-0.007  
-0.002  
-0.002  
0.000 
0.072 

-0.037  
0.001 

-0.020 
0.014 

-0.001  
0.006 
0.004 
0.012 

-0.002  
-0.008  
0.002 

-0.002  
0.008 

0.024
0.001  
0.008 
0.003 
0.006 
0.003 
0.004 
0.001 
0.002 
0.000 
0.008 
0.019 
0.000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1.9777
-2790.2
0.5796

-17.14*

0-4.33*

-01.48 
0-2.52‡

-01.76 
-03.89†

0-1.78 
0-2.31‡

0-0.78 
-01.74 
-08.63*

0-1.88 
-04.87*

0-7.28*

-05.36*

0-0.38 
-02.32‡

-01.41 
-04.71*

0-0.71 
0-3.17‡

-00.89 
0-0.63 
-02.99‡

SE: standard error,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p<0.0001, †p< 0.001, ‡p< 0.05,  §clinic=0, oriental medical clinic=1, ‖metropolitan area=0, rural a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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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액구간상한금액인상후기간(time after intervention 2)
에 따라두연령집단모두에서증가하 다. 

3. 정액제가 적용되는 외래방문 비율에 미치는 향

월별 정액제비율 추이는 Figure 3과 같다. 2001년 7월 이
후 60-64세와 65-69세 연령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

 

 

 

 

 
 

Figure 3. Monthly trend of percentage of copayment-paid visits.

Table 3. Percentage of copayment-paid visits (%)

Variables
Ages 60-64

β SE t β SE t

Ages 65-69

Intercept
Time
Intervention1 
Time after intervention1
Intervention2 
Time after intervention2
Intervention3 
Time after intervention3
Intervention4 
Time after intervention4
Healthcare facilities†

Region‡

Medical fee
Month2
Month3
Month4
Month5
Month6
Month7
Month8
Month9
Month10
Month11
Month12

Durbin-Watson
AIC
Regress R-square

109.322
-0.190 
3.897 
0.755 

-0.720  
3.051 

-0.339  
-3.496  

-17.254  
-0.547  
-7.349  
-0.518  
-0.397  
-0.924 
-1.187  
-1.695  
-1.904  
-2.353  
-1.825  
-1.304  
-1.618  
-1.513  
-1.121  
-1.408  

6.844
0.153  
1.704 
0.618 
1.441 
0.668 
1.068 
0.231 
0.760 
0.069 
6.149 
0.572 
0.060 
0.445  
0.543 
0.620 
0.615 
0.604 
0.572 
0.592 
0.610 
0.640 
0.554 
0.481 

1.8472
2059.2
0.9433

-15.97*

0-1.24  
0-2.29‡

0-1.22 
0-0.50 
0-4.57*

0-0.32 
-15.16*

-22.71*

0-7.93*

0-1.20 
0-0.91 
0-6.58*

0-2.08‡

0-2.19‡

0-2.73‡

0-3.09‡

0-3.89†

0-3.19‡

0-2.20‡

0-2.65‡

0-2.36‡

0-2.02‡

0-2.92‡

100.470
-0.277 
5.227 
1.056 

-1.020  
2.631 
0.903 

-3.283  
-1.948  
0.057 
2.767 
0.407 

-0.357  
-0.763 
-1.020  
-1.640  
-1.829  
-2.010  
-1.700  
-1.428  
-2.088  
-2.044  
-1.498  
-1.834 

5.935
0.150  
1.433 
0.557 
1.217 
0.609 
0.969 
0.213 
0.769 
0.071 
2.370 
0.851 
0.057 
0.368  
0.457 
0.530 
0.549 
0.558 
0.541 
0.552 
0.549 
0.556 
0.473 
0.410 

1.8971
1845.0
0.9147

-16.93*

0-1.85  
-03.65†

-01.90 
0-0.84 
-04.32*

-00.93 
-15.41*

0-2.53‡

-00.81 
-01.17 
-00.48 
0-6.26*

0-2.07‡

0-2.23‡

0-3.09‡

0-3.33†

0-3.60†

0-3.14‡

0-2.59‡

0-3.80†

0-3.68†

0-3.17‡

0-4.48‡

SE: standard error,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p<0.0001, †p< 0.001, ‡p< 0.05,  §clinic=0, oriental medical clinic=1, ‖metropolitan area=0, rural a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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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7년 8월부터 60-64세 연령집단의 정액제비율이 크
게감소하 다. 
정액제비율에대한구간별회귀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정액제비율은 65세이상본인부담경감(intervention 1) 시
행 이후에, 그리고 정액구간상한금액인상후기간(time after
intervention 2)에 따라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증가하 고,
정액본인부담금인상후기간(time after intervention 3)에 따
라 그리고 65세미만정률제(intervention 4) 시행 이후 두 연
령집단 모두에서 감소하 다. 또한 65세미만정률제시행후
기간(time after intervention4)에 따라 60-64세연령집단에서
만 감소하 다. 65세미만정률제도입(intervention 4) 효과의
경우 60-64세 연령집단(β=-17.254)이 65-69세 연령집단(β=
-1.948)보다정액제비율의감소정도가더크게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 결과, 정액본인부담금 인상, 65세 미만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등과 같이 본인부담이 증가한 경우 내원일수
가 감소하 으나, 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정액구간 상한
금액 인상 등 본인부담이 감소한 경우 내원일수는 증가하
다. 이것은 본인부담이 증가하면 의료이용이 감소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4-16,22-24]. 또한 정액본인
부담금 인상, 65세 미만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등 본인부담
이 증가한 경우 정액제가 적용되는 외래방문의 비율은 감
소하 다. 반면 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정액구간 상한금
액 인상 등 본인부담이 감소한 경우 정액제비율은 증가하
다. 본인부담의 증가에 따른 정액제비율의 감소는 반대

로 정률제비율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외래방문
당 의료이용의 강도가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본인
부담 증가로 인해 의료이용의 횟수는 감소하 으나, 정률
제 비율의 증가에 따라 의료이용의 양은 증대되었다. 따라
서 비용 부담을 통해 의료이용을 억제하고자 한 본인부담
제도의시행효과는크지않다고할수있다. 
65세 미만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효과를 제외하고, 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정액구간 상한금액 인상, 정액본인부
담금 인상 등 제도 변화에 따라 60-64세와 65-69세 연령집
단 간 내원일수, 1인당내원일수, 정액제비율등 의료이용의
차이가크게나타나지않았다. 그 이유를살펴보면, 65세이
상 본인부담경감제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본인
부담을 2100원에서 1200원으로경감시킴과동시에 65세 미
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을 3200원에서 2200원으로 경감시
켰다. 따라서 두 연령집단에서 모두 본인부담 경감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 다. 정액구간 상한금액 인상의 경우 상한
금액이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3천원 증가하여 진료
비총액에대한본인부담비율은 10%에서 8%로감소하 으
나, 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200원으로 동일하여 의료이
용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정액본인부담금
인상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증가하 으나, 노인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하 다. 이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제도 변경이 실제 본인부담에 크게 향을 끼치지 못하
기때문에의료이용에도큰차이를나타내지못했다. 
한편 65세 미만 본인부담정률제 시행으로 인해 60-64세

연령집단의 내원일수, 1인당내원일수, 정액제비율 모두 감
소하 는데, 특히 정액제비율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
다. 이것은 정액제와 정률제의 구분이 없어져 소액진료에
대한 유인 동기가 감소하 기 때문이다. 반면 65-69세 연령
집단에미치는 향은거의나타나지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의 외래본인부담제도

는 비용 부담을 통해 내원일수 등 의료이용의 양(방문횟수)
을 억제하고자 하 으나, 정액제비율이 감소되어 의료이용
의 강도를 통제하지 못하 다. 또한 노인에 대해 본인부담
금 경감제도 시행, 정액구간 상한금액 인상 등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시행하 으나, 실질적인 본인부
담 경감 정도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에 대한 외래본인부담제도는 의료이용 제한, 의
료비 통제,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 여러 측면에서 정책목
표를제대로달성하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본인부담제도의 비효율성을 지

적한바가있는데, Kim 등 [13]에 따르면우리나라의본인부
담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이용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Jung [10]은 본인부
담정액제는 방문횟수를 줄이는 대신 방문당 진료양을 높이
는 경제적 유인을 창출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
다. Ligon [21]은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이용을 통제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은 본인부
담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상태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 다.
또한 외래진료 및 처방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은 입원이나
응급진료 이용을 증가시키는 대체 효과가 나타나 의료이용
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견 [14,22,25]도 있으
며, 본인부담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치료 과정이나 건강
결과가나타났다는연구 결과 [26,27]도 있다. 본인부담제도
에 따른 대체 서비스의 증가, 건강 결과의 악화 등은 결국
의료비의증가와환자의비용부담으로이어지게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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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시도되고 있
다. Chandra 등 [14]은 정액상한제(deductibles)에 의한본인
부담의 차이가 의료이용 증가 또는 감소를 가속화한다고
하 다. 따라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야한다고주장하 다. Nelson 등 [15]은 불필요한의료이용
을 제한하기 위한 본인부담제도는 처방일수 등 의료이용이
감소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약품수나 의사의 행태 변
화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
다. 한편, 의료이용의 감소는 본인부담의 증가가 아닌 개

인의 의료행태에 의해 발생하며 [21], 본인부담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이므로 소득과 연계한 본인

부담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13]는 의견도 있다. Roh와
Kim [1]은 질환별 또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별로 본인부담
을차등적으로부과하는정책에대해제안하 다. 
이상과 같이 본인부담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본인부담제도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을 억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
다.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개인의 건강상태, 의료행태,
소득수준 등을 반 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
리나라 노인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할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계열분석인 본

연구의 특성상, 노인의 본인부담과 의료이용에 미치는 요
인 중 의료이용자와 의료공급자에 대한 행태 변화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노인의 의료비 부담에 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소득수준이며 [10,28], 의료이
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료공급자의 행태도 중요하
다. 둘째, 본 연구는 청구자료를 이용하 으므로 본인부담
중비급여규모를파악할수없다. 따라서노인의실제본인
부담금 규모를 알 수 없으며, 본인부담이 의료이용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그 향 정도가 과소 또는 과대
산출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1999년 7
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되었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전·후로 진료비 구성항
목 및 진료비 부담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이것은 의료이용
에적지않은 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의약분업이전과
이후의 의료이용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
하지않을수있다. 넷째, 본 연구는노인의본인부담경감제
도시행, 정액구간상한금액변경, 정액본인부담금인상, 65
세 미만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등 제도 변경과 시간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단절적 시계열 연구
및 구간별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 다. 이 분석 방법은 개

입의 효과와 시계열 양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
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즉 구간별 회귀분석은 구간마
다 효과 또는 향 등이 선형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변화는 비선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월
단위로 분석하여 월별 합산 또는 평균값을 이용했기 때문
에개별수준의변화를통제하지못하 다 [18].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의 외래본

인부담제도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도 변
경에 의한 효과와 향을 평가하 다. 노인의 외래본인부
담제도는 의료이용의 억제 수단으로서도, 본인부담 경감
수단으로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세부
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노인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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